
영업시설의 적법성(주된 시설 및 사무실)

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보상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대상으로 보며, 여기에 

영업장소의 적법성은 단순히 영업시설의 일부인 무허가건축물의 적벌성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

이 아니라, 해당 영업을 위한 주된 시설의 적법성과 함께 위 건축물이 해당 영업에서 차지하는 중요

도나 그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 사항. [2021.07.20.토지정책과-3642]


